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페인트 등 인화성 물질 페인트 등 인화성 물질 
화재·폭발예방화재·폭발예방 안전수칙 안전수칙
페인트 등 인화성 물질 
화재·폭발예방 안전수칙
페인트와 같은 인화성 물질은 작은 불씨로도 
화재·폭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작업 시 
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!

최근 화재·폭발 사고사례

'26년 1월

'26년 4월

경북 칠곡군 소재 제조업체에서 바닥 도색작업 중 화재 발생(사망 1명)

전남 완도군 소재 냉동창고에서 페인트 제거작업 중 화재 발생(소방관 2명 사망)

화재·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

취급 시 
화재·폭발 
예방조치

 �인화성 액체*의 증기 등이 있는 장소에서는 가스농도 측정 및 충분한 환기 
* 페인트, 시너, 휘발유, 등유, 알코올류 등

 �인화성 물질 저장·취급 장소에서는 방폭기구 외 전기기계·기구 사용 금지

 �정전기 발생 억제 및 제거를 위해 대전방지 안전화, 제전복 등 착용

 �인화성 물질 주변에서는 용접·용단 등 화재위험작업* 금지 및 
정전기 등 점화원과 차단·격리 
* 용접·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 사용 작업,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

화재위험작업 
시 화재·폭발 

예방조치

 �화재위험작업 전 작업장 및 설비(배관·탱크·드럼 등) 내부의 인화성 물질을 
완전히 제거하고 농도 측정 실시

 �화재위험작업 시 용접방화포 등 불꽃·불티의 비산방지조치 실시

 �화재위험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

화재 대비 
비상조치

 �인화성 물질 취급 장소에 소화·경보설비 설치

 �비상통로 등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유무 및 관리상태 확인

 �화재예방·비상대피 등에 대한 안전교육·비상대피훈련 실시 및 결과 확인


